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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 생활보장법 

의2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 < 2004.3.5, 

2005.12.23, 2008.2.29, 2010.1.18>

차상위계층 이라 함은 수급권자 제 조제 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11. " " ( 5 2

자를 제외한다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국민기 생활보장법 시행령 

의 차상위계층3 2( ) 법 제 조제 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2 11 "

기준 이하인 계층 이라 함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분의 이하" 100 120 

인 자를 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8 ( ) 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①

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한다.

제 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조에 따른 보험  1 62② 「 」 

료 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료 라 한다 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공( " " ) . 

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 항에 따라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2③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가 등의 책임2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① 

책임을 진다.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의4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 < 2008.2.29, 

2010.1.18>

모 또는 부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  1. " " " "

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 된 자    . ( )遺棄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다 미혼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 { ( ) }事實婚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 

정하는 자

한부모가족 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2. " " .

모자가족 이란 모가 세대주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 을 사실  3. " " { ( )世代員

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 인 가족을 말한다} .

부자가족 이란 부가 세대주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  4. " " {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인 가족을 말한다} .

아동 이란 세 미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세 미만을 말한다 의 자를   5. " " 18 ( 22 )

말한다.

  6. 보호기관 이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  7. " "

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q 도 차상 계층 지원 대  지원 액2011

q 도 차상 계층 지원 대  지원 액2010

도 상 지원 대  지원 액 2012q

 도 산액 천원 비2011 : 9,990 ( )

월별
지원대상 계(A+B) 대(A) 애 대(B) 비고

건수 보험료 원( ) 건수 보험료 원( ) 건수 보험료 원( )

합계 595 2,977,460 323 1,778,670 272 1,198,790

월1 81 429,900 42 252,580 39 177,320 

월2 99 507,870 55 310,680 44 197,190 

월3 98 498,850 57 315,260 41 183,590 

월4 90 454,820 50 279,610 40 175,210 

월5 83 414,030 44 235,300 39 178,730 

월6 73 349,770 39 201,230 34 148,540

월7 71 322,220 36 184,010 35 138,210

납 액

지원대상계

(A+B+C+D)

  

애 상(A)

한

상(B)

가 공

상(C)

희귀난치 질

상(D)
연  간

보험료

지원액

천원( )건수
보험료

천원( )
건수

보험료

천원( )
건수

보험료

천원( )
건수

보험료

천원( )
건수

보험료

천원( )

원 12,000

미만 납
244 1,100 122 563 85 306 15 112 22 119 13,200

 도 산액 천원 비2010 : 9,990 ( )

지원대상 계(A+B) 대(A) 애 대(B) 비고

건수 보험료 원( ) 건수 보험료 원( ) 건수 보험료 원( )

도 2010 1,205 5,616,350 706 3,244,870 499 2,371,480


